
23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(5개월→10개월) 확대 

① 정책사업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(5개월→10개월) 확대

② 추진배경

농작물 특성상 파종 후 수확기까지 일정기간 인력이 필요함에도

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(C-4 90일, E-8 5개월)이 짧아 파종기

고용 종료 후 출국하는 문제로 농가에서 수확 시기에 3~4개월

추가인력 확보 어려움 발생

③ 사업개요
계절근로자가 입국일로부터 최대 10개월(E-8 자격에 한해

추가 5개월 연장)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

④ 사업부서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본부

체류관리과
⑤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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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선정기준 주요 국정 현안 ⑦ 사업기간 ’22. 8. ~ ’22. 12.

<그간 주요 추진내용>

○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 제출 ’22. 8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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